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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원

제 3 부

결

사       건 2013다59876  근 당권 등 말소등  등

원고, 상고인 원고 1 외 15인

소송 리인 법 법인 범

담당변 사 채희철 외 3인

피고, 피상고인 피고 1 외 외 5인

소송 리인 법 법인 월드 외 1인

원 심 판 결 인천지 법원 2013. 6. 13. 고 2011나14947 판결

판 결  고 2016. 1. 28.

주 문

상고를 모  각한다.

상고 용 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이 유

  상고이 (상고이  출 간이 지난 후 출  상고이 보충  재는 상고이

를 보충하는 범  내에 )를 판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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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건 에 한 각 근 당권 등  말소청구 부분에 하여

  가. 1동 건  일부분이 구분소 권  객체가   있 면 그 부분이 구조상

나 이용상  다른 부분과 구분 는 독립 이 있어야 하는 , 그 이용 상황 내지 

이용 태에 라 구조상  독립  판단  엄격 에 차이가 있   있 나, 구조상  

독립  주  소 권  목 이 는 객체에 한  지  범 를 명 히 할 필요

 에 요구 다고 할 것이므  구조상  구분에 하여 구분소 권  객체 범 를 

할 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  독립 이 있다고 할  없다. 다만, 일 한 범  

상가건 에 하여는 구조상 독립  요건  한 집합건  소   리에 한 

법률(이하 ‘집합건 법’이라고 한다) 1조 2, ‘집합건  소   리에 한 법률 

1조 2 1항  경계 지  건 번 지에 한 규 ’(이하 ‘경계 지  건 번

지 규 ’이라고 한다) 1조, 2조에 라 경계를 명 하게 식별할  있는 지를 

닥에 견고하게 하고 구분 포별  부여  건 번 지를 견고하게 부착함

써 구분소 권  객체가   있다( 법원 2011. 9. 29.자 2011마1420 결  등 참조).

  한편 신축건  보존등 를 건  에 하 다 하 라도 그 후 건 이  

이상 그 등 를 효라고 볼  없다( 법원 1970. 4. 14. 고 70다260 판결 참조). 

이러한 법리는 1동  건  일부분이 구분소 권  객체  합한 구조상 독립  

갖추지 못한 상태에  구분소 권  목  등 고 이에 하여 근 당권 등

나 소 권이 등  등이 차  마쳐진 다  집합건 법 1조 2, 경계 지  건

번 지 규 에 라 경계를 명 하게 식별할  있는 지가 닥에 견고하게 

고 구분 포별  부여  건 번 지도 견고하게 부착 는 등  구분소 권  

객체가 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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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. 원심판결 이 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 이   에 하면, ➀ 피고 범

진 통 주식회사(이하 ‘피고 회사’라고 한다)는 인천 남구 (주소 생략) 외 7필지 지하 5

, 지상 15  건 (이하 ‘이 사건 건 ’이라고 한다) 신축공사  시행사이자 건축주인

, 원고들과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3 건 목  재 각 건 (이하 ‘각 구분 포’라고 

한다)에 한 분양계약  체결한 사실, ➁ 2008. 1. 31. 가압류등  탁에 라 각 

구분 포에 하여 피고 회사 명  소 권보존등 가 마쳐진 사실, ➂ 2008. 8. 13. 

각 구분 포에 하여 피고 1, 피고 2, 피고 3, 피고 4를 근 당권자  하는 원심판결 

별지 2 근 당권 등  건 목  재 각 근 당권 등 가 마쳐진 다  원고들 

명  각 소 권이 등 가 마쳐진 사실, ➃ 이 사건 건  판매시  그  면

이 1,000㎡를 과하는데 각 구분 포는 2009 경부  2010  7월경 지는 구분소

권  객체  합한 구조상 독립  갖추지 못하  사실, ➄ 그러다가 2010. 

10.경 피고 1, 피고 2, 피고 3, 피고 4가 피고 회사  권자, 원고들  외한 분양

자 회  동 를 아 이 사건 건  각 구분 포 닥 경계 에 직경 약 3.5㎝ 

도  스 인 스 재질  경계 지를 하고, 각 구분 포별  가 규격 35㎝, 규

격 12㎝  건 번 지를 한 다  이 사건 건  각  입구에 구분 포  

가 시  건 황도를 한 사실  알  있다.  

  다.  사실 계를 앞  본 법리에 추어 살펴보면, 각 구분 포에 하여 피고 회

사 명  소 권보존등  그에 하여 피고 1, 피고 2, 피고 3, 피고 4 명  각 

근 당권 등   원고들 명  소 권이 등 가 마쳐질 당시에는 각 구분 포가 

구분소 권  객체  합한 구조상 독립  갖추지 못하 나, 그 후 집합건 법 

1조 2, 경계 지  건 번 지 규 에 라 경계를 명 하게 식별할  있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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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가 닥에 견고하게 고 구분 포별  부여  건 번 지도 견고하게 부착

어 구분소 권  객체가 었 므 , 각 구분 포에 한 피고 회사 명  소 권보

존등 를 효라고 볼  없고, 이에 한 피고 1, 피고 2, 피고 3, 피고 4   각 

근 당권 등 나 원고들 명  소 권이 등  또한 효라고 볼  없다.

  라. 이  결  같이 한 원심  판단  당하고, 거 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 

논리  경험  법  하여 자 심증주 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합건 법상 상가

건  구분소  립  권자  에 한 법리를 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

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.  

  2. 나 지 부분에 하여

  원고들  이 사건 상고장에  원심판결 부에 하여 불복하 나, 상고장에는 아

런 상고이 도 재 어 있지 아니하고, 상고이 에도 각 구분건 에 한 근 당

권 등  말소청구 부분  외한 나 지 부분에 하여는 불복 이  재가 없

다. 

  3. 결

  그러므  상고를 모  각하고 상고 용  패소자가 부담하  하여, 여 법

 일  견  주 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     법 보

            법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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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법   신

주  심      법 권 일


